
서 문

집합적으로 “양 당사국”이라 지칭되는 대한민국(이하 “대한민국”이라 한

다)과 페루공화국(이하 “페루”라 한다)은

양국간 특별한 우호 및 협력의 결속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,

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

광범위한 경제개발을 증진하기로 결의하며,

무역, 거래 및 투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보장하기로 결의하고,

양국 각각의 영역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, 노동 조건 및 생활

수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의하며,

양국간 무역에 대한 왜곡을 회피하기로 결의하고,

국제 무역 및 투자에 있어, 투명성을 증진하고, 뇌물을 포함한 부패․인

권침해와 관련된 부정을 예방 및 퇴치하기로 결의하며,

환경 보호 및 보전과 기본적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

이 협정을 이행하고,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로 결의하고,

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반영된 대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제고하는 것

에 대한 양국의 동의를 재확인하기로 결의하며,

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“보고

르 목표”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기로 결의하고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


